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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 - 법무뉴스

법무부는 법인의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를 

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

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·민법·법인의 등

기사항에 관한 특례법·상업등기법 개정안을 

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.

〈법무부 과천청사〉

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점·분사무소 

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·분사무소를 설

치한 경우 본점·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

도록 했다. 과거 종이 등기부를 사용하던 시

절에는 지점·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 영업

활동을 지원하고 법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

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해왔다. 

하지만 2002년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인터넷

보급으로 관할과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

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점·분사무소 등

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한다.

법무부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

도록 법인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도 도

입한다. 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‘행정

정보공동이용 연계’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

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또 회사·법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 등기기록

의 폐쇄·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 등

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하고, 기존 

등기기록에는 변경 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했

다. 법무부는 ‘개정안이 시행되면 2건의 등기

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줄고, 등록면허세 

및 등기신청 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

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’이라고 

했다.

법무부는 ‘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

되도록 노력하고, 미래등기시스템이 성공적

으로 안착하도록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

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’이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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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 폐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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